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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2010-1

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

전기사업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기설비기술 지식경제부 고시 제 조에 따라67 43 , ( ) 4

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중 일부를 다음과( 2009-60 , 2009.2.25)

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

년 월 일

지식경제부장관

전기설비1.

발전용 화력설비2.

발전용 수력설비3.

발전설비용접4.

발전용풍력설비5.

부 칙 제 호( 2007-10 , 2007.1.17)

제 조 시행일 이공고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( ) 2007 1 1

부 칙 제 호( 2009-60 , 2009.2.25)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제 호( 2010-1 , 2010.1.8)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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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

리는 이상 알루미늄은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 호2002 - 985

한국산업규격 제정

산업표준화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4

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9 21 .

2002. 8. 31.

기 술 표 준 원 장

구분 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내용

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관련 피뢰침. , KS C 9609( )

규격은 월까지 병행 사용 후 폐지한다2004. 8 .



폐지<KS C IEC 61024 >

제정<KS C IEC 62305 >




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피뢰설비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20 ( ) 87 2

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

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20

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1. 60

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( 45

도 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) ,

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

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센2. 25

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,

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3

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
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3.

센티미터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20 , ․

는 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1.5 ,

피뢰도선에서 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1.5

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. ,

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․ ․ ․

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

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

돌침은 지름 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4. 12 ․

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

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,

한 것을 사용할 것

제 조 피뢰설비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20 ( ) 87 2

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

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20

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1.

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. ,

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

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Ⅱ

다.

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센2. 25

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, ｢

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규정에13｣

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

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3.

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제곱밀리미35

터 이상 인하도선 제곱밀리미터 이상 접, 16 ,

지극 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50

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

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4.

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

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

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.

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

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옴0.2

이하이어야 한다.



현 행 개 정 안

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5.

경우 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30 ,

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50 ,

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

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미터이하로 하6. 50

고 각 인하도선당 개이상의 접지극을 지, 1

하 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3

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미5. 60

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

축물 높이의 분의 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5 4

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.

만 높이가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, 60

각 금속 부재 를 개소 이상 전기적으( ) 2部材

로 접속시켜 제 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4

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

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

접지 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6. ( )接地

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

아니할 것

7.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․ ․ ․

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

비는 전위 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( )電位

전기적으로 접속할 것

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8.

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








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2005-1◎

전기사업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67 43

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( 2004-19 , 2004. 2. 17) ·

합니다.

2005. 1. 10.

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개정

제 조 본문 중 별표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를 별6 . “ .” “

표에서 정하는 규격 또는 규격에 의한 전선의 굵기 절연재료 및 두께IEC ,

등을 도입한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을 도KS . , IEC

입한 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.

배선방법은 에 의하거나 이 조항 이외에서1. KS C IEC 60364-5-52(2004)

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할 것.

전선의 허용전류는 의 배선방법에 의한 허2. KS C IEC 60364-5-52(2004)

용전류에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 으로 한다.” .

제 조 제 항에 다만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16 . 1 “ ,

는 누설전류를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로 단서를 추가하고 제 항을1mA .” 4

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항을 제 항으로 한다, 4 5 .

④최대사용전압이 볼트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60,000

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24

디는 경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규격, 3 .( : IEC 62067

및 IEC 60840)

제 조 제 항 본문 중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를 제 조제 항45 . 1 “ 221 2 , 255 1 9 ” “ 221 2 ,

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로 한다245 4 , 254 4 , 255 1 9 ” .



제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41 . 3 .

③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

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.

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, .

제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.

제 장 국제규격 도입7

제 조 규격의 적용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표305 (IEC 60364 ) ①

의 규격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직접305-1 . ,

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과 관련된 설비의 접지방식과 협조

를 이루어야 한다.

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제 항의 규정과 제 조 제 조까지의 규정을 혼1 6 304② ～

용하여 저압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규격번호 제정년도 규격번호 제정년도 규 격 명

IEC60364-1(2001)
다만 를제외한다( , 313.2, 313.2 )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일반원칙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용어정의
제 장 일반 용어 지침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일반특성 평가

IEC60364-4-41(2001)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
제 장 감전보호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
제 장 단로 및 개폐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
제 장 안전보호수단의 적용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 제 장
외적영향에 대응하는 보호수단의 선택
제 절 외적영향을 고려한 감전보호 조치

의 선정

IEC60364-4-42(1980)
다만( , 422.1, 422.2, 422.2.1,
422.2.2, 422.2.3, 422.3,
422.3.5, 422.3.6, 422.3.7,

을제외한다422.5, 422.5.1 )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
제 장 열 발생에 따른 보호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 제 장
외적영향에 대응하는 보호수단의 선택
제 절 화재에 대한 보호

IEC60364-4-43(2001) KSC IEC60364-4-43(2002)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4 :
제 장 과전류 보호43 :

표[ 305-1]



규격번호 제정년도IEC ( ) 규격번호 제정년도KS ( ) 규 격 명

의IEC60364-4-44(2001) 442 KSC IEC60364-4-442(2002)
건축전기설비 제 부 안전보호 제 장과4 : 44 :
전압 보호 제 절 고압계통의 지락사고442 :
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

IEC60364-5-51(2001)
다만 을제외한다( , 515.3 )

KSC IEC60364-5-51(2002)
건축전기설비 제 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5 :
제 장 공통규정51 :

IEC60364-5-52(2001) KSC IEC60364-5-52(2004) 건축전기설비 제 부 전기기기선정과5-52 :
시공 배선설비-

IEC60364-5-53(2001)
단 절 절제외( 534 , 535 ) KSC IEC60364-5-53(2002)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5 :
제 장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53 :

IEC60364-5-537(1989) KSC IEC60364-5-53(2002)
의 536

건축전기설비 제 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5 :
제 장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53 :
제 절 단로 및 개폐용 장치537 :

IEC60364-5-54(1980)
Amd.1(1982)

KSC IEC60364-5-54(2002) 건축전기설비 제 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5 :
제 장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54 :

의IEC60364-5-55(2001) 551 KSC IEC60364-5-551(1994)
건축전기설비 제 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5 :
제 장 기타기기 제 절 저압발전장치55 : 551 : ,

IEC60364-6-61(2001) KSC IEC60364-6-61(2002)
건축전기설비 제 부 검사6 :
제 장 최초 검사61 :

IEC60364-7-701(1984) KSC IEC60364-7-701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7 :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

요구사항
제 절욕조또는샤워욕조의전기설비701

IEC60364-7-702(1983)
Amd.2(1997)

KSC IEC60364-7-702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7 :

요구사항
제 절 수영장및기타수조702 :

IEC60364-7-703(1984) KSC IEC60364-7-703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7 :

요구사항
제 절 사우나히터의전기설비703 :

IEC60364-7-704(1989) KSC IEC60364-7-704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7 :

요구사항
제 절 건설현장및해체현장에서의설비704 :

IEC60364-7-705(1984) KSC IEC60364-7-705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7 :

요구사항
제 절 농업및원예용전기설비705 :

IEC60364-7-706(1983) KSC IEC60364-7-706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7 :

요구사항
제 절 제한된도전성장소706 :

IEC60364-7-707(1984) KSC IEC60364-7-707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7 :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

요구사항
제 절 데이터처리기기설비의접지707 :

IEC60364-7-708(1988)
Amd.1(1993)

KSC IEC60364-7-708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7 :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

요구사항
제 절 이동식숙박차량및정박지의전기설비708 :

IEC60364-7-709(1994) KSC IEC60364-7-709(2002)
건축전기설비 제 부7 : 특수설비 또는 특수

장소의 요구사항
제 절 마리나 및 레저용 선박의 전기설비709

IEC60364-7-711(1998) KSC IEC60364-7-711(2002)
건축전기설비 제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7 :

요구사항
제 절전시회 쇼및공연장의전기설비711 ,

비고 이 표 중에서 적용이 제외된 규격은 표 중의 규격에서 인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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